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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ケムカレントでは、‘化評法 ⁻ 既存化学物質共同登録’ について理解を深めるために 

ご要望の際に以下のように1：1相談サービスをご提供いたします。 

 

-下記- 

• 対象: 相談をご希望する企業 

• 日程: お客様のご要望に合わせて協議後に確定 

• 言語: 3ヵ国語のうちご要望の言語をご指定下さい。(韓国語/日本語/英語) 

• 相談方法: 要請により対面/非対面可能 

• 所要時間: 30~60分(Q&A時間を含む) 

• 詳細な内容: 

- 既存化学物質の共同登録概要のご説明 

- 登録予定の既存化学物質に対するデータギャップ(Data gap screening) 

- 物質別の登録戦略策定 

- 物質別登録時の予想費用を算出 

- 韓国政府の支援サービスの種類と詳細な内容のご説明 

- 協議体内での役割別、登録前後の準備事項 

- Q&A 

 

多くの関心及びご参加をお願いいたします。その他のお問い合わせがございましたらご連絡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本ニュースレターには、詳細な告示内容をご確認いただけるよう添付ファイル    が付いております。  

- Adobe Acrobat Reader: [表示→表示切り替え→ナビゲーションパネル→添付ファイル]を選択 

- その他のPDFビューア: [表示]メニューにて添付ファイル表示などを選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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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評法(K-REACH) 

法律の動向 - 改正・予告(案)など 
 

[化学物質安全院告示第2025-7号]「化学物質の分類及び表示等に関する規定」一部改正 

「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及び「化学物質管理法」により、「化学物質の分類及び表

示等に関する規定」 一部改正を告示します。 

主な内容 

1. [別表4] ハ項(制限物質): 固有番号06-5-7(白石綿、 [Chrysotile]、CAS No. 12001-29-5)を

削除 

2. ニ項(禁止物質): 固有番号06-4-27(白石綿、[Chrysotile]、 CAS No. 12001-29-5)を追加 

参考資料 

化学物質安全院(https://nics.me.go.kr/>お知らせ>法令情報>安全院告示/例規/公告、番号

192、登録日2025.03.19) 

※ 詳細な内容は本PDFの添付ファイル 01_NICS_2025-7.pdf をご参考下さい。 

 

[法律第20860号]「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一部改正法律 

「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一部改正法律を公布します。 

主な内容 

1. 第24条第3項を第4項にし、同条第3項を次のように新設します。 

③ 環境部長官は危害性評価を行う場合、関連分野の専門家などから事前に意見聴取できる。 

2. 第48条第1項の‘国立環境科学院長、化学物質安全院長又は流域環境庁長及び地方環境庁長

に’を‘所属機関の長に’とし、同条第2項の‘韓国環境公団及び’を‘韓国環境公団、「環境政策基本

法」第59条による韓国環境保全院及び’とする。 

改正理由 

環境部長官が危害性評価を行う場合、関連分野の専門家などから事前に意見聴取を可能にし危害性

評価に対する専門性及び実効性を向上させ、環境部長官が業務委託できる機関に「韓国環境保全

院」を追加し、環境教育及び広報事業をより円滑に遂行できる基盤を整えるなど現行制度の運営上に

現れた一部不備点を改善·補完します。 

参考資料 

電子官報(https://gwanbo.go.kr/、告示日2025.03.25) 
  

https://nics.me.go.kr/sub.do?menuId=36
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Dai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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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内動向 - 支援事業・移行ガイドなど 
 

「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違反事項に関する自主申告のご案内 

環境部は法務部と協議し、「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化学物質の登録、事

前申告、変更登録など法的義務事項の履行を高めるため、次のように自主申告期間を設定します。 

1. 申告期間: 2025年2月28日~2025年10月27日(8カ月) 

2. 申告対象  

2025年2月27日以前に①「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第10条第1項による‘登

録’、②同法第10条第3項による‘申告(事前申告)’、③同法第12条第1項による‘変更登録’を行っ

ていない場合や、登録・申告(事前申告)・変更登録した内容と異なった化学物質を製造・輸入した者 

3. 申告方法 

- 申告機関 

ㆍ 登録及び変更登録: 化学物質安全院(化学物質登録評価チーム) 

ㆍ 事前申告: 韓国環境公団(化学安全支援部) 

- 申告書類 

ㆍ ① 違反申告書及び ②化評法施行規則別紙書式*に過去の製造・輸入実績などを作成して

提出 

* 化学物質の登録・変更登録は化評法施行規則の[別紙第2号書式]に作成し、事前申告は化評法施

行規則の[別紙第5号の2書式]に作成して提出 

ㆍ 化評法施行規則第5条第1項及び第2号による資料を試験の所要期間などにより事前申告期

間内に提出できない場合、試験スケジュールが含まれた試験契約書写本や参照権購入申請書

の写本などを提出 

4. 自己申告者に対する措置 

- 化評法違反による罰則及び行政処分の免除 

- 但し、現在起訴中止中もしくは捜査中の件は、自主申告の措置結果により情状酌量 

5. 自己申告しない者に対する措置 

- 自己申告期間以降、法令違反事実が摘発される場合、罰則と行政処分を厳しく適用 

参考資料 

化学物質情報処理システム(https://kreach.me.go.kr/>お知らせ(化学物質登録評価法)、掲示

番号344、登録日 2025.03.10) 

 

 

 

https://kreach.me.go.kr/repwrt/portal/notifyList.do?BOARD_NO=&BOARD_DVSN=1&search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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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学製品安全法(K-BPR) 

法律の動向 - 改正・予告(案)など 
 

［化学物質安全院告示第2025-6号]「安全確認対象生活化学製品試験・検査基準及び方

法等に関する規定」告示改正案 

「生活化学製品及び殺生物剤の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に基づき、「安全確認対象生活化学

製品の試験·検査基準及び方法等に関する規定」を次のように改正します。 

改正理由 

「安全確認対象生活化学製品試験・検査基準及び方法等に関する規定)('19.1.1.施行)に新しい標

準試験手順*の追加と既存の標準試験手順に関する修正事項を反映しました。 

*「安全確認対象生活化学製品指定及び安全表示基準」により、安全基準が新規指定された化学

物質の製品内含有量分析に対する試験方法 

主な内容 

- Nitromethaneなど36種の化学物質に対する新規標準試験手順を告示に収録(別表) 

標準試験手順の制定(ホウ酸など7種)、改正(シトロネラオイルなど29種) 

- 既存の試験法告示標準試験手順のうち、修正が必要な事項を補完 

アゾ染料、ピレスラム、EDTA、次亜塩素酸、ハイドロキノンに対する従来の標準試験手順のタイトル、

定量限界、誤記、主試験法の変更など改正 

参考資料 

化学物質安全院(https://nics.me.go.kr/>お知らせ>法令情報>安全院告示/例規/公告、番号

193、登録日2025.03.26.) 

 

[環境部公告第2025-217号]「生活化学製品及び殺生物剤の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

令一部改正令(案)立法予告告示改正案 

改正理由 

「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改正（'24.2.6、施行'25.8.7）に伴い、有害化学物質

などの定義規定変更内容を反映するために改正します。 

主な内容 

1. 「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改正事項を反映(案第20条改正) 

2. 「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改正（'24.2.6、施行'25.8.7）に伴い、有害化学物

質の定義が削除されたことにより、従来の適用範囲と同様に連携条文を変更 

意見提出 

本改正案についてご意見のある団体または個人は、2025年5月7日までに次の事項を記載した意見書を

環境部長官(化学製品管理課)に提出して下さい。 

- 立法予告事項に対する意見(賛成・反対該否とその理由) 

- お名前(機関・団体の場合は、機関・団体名と代表者名)、住所及び電話番号 

https://nics.me.go.kr/sub.do?menuId=36


 

 

Vol.48 
 Tel +82-2-2069-2300 (代表電話) 

 E-mail chem@chemcurrent.net 

March 

 

化
評

法
(K

-R
E
A

C
H

) 
化

学
製

品
安

全
法

(
K

-B
P

R
)
 

産
安

法
(I

S
H

A
) 

- 意見提出送付先 

ㆍ 電子メール: ggss1024@korea.kr 

ㆍ 一般郵便: (郵便番号30102) 化学製品管理課 

499, Hannuri-daero, Sejong-si, Republic of Korea (TEL： 044-201-6807) 

その他 

改正案の全文及びその他詳細な内容は、環境部ホームページ(http://www.me.go.kr, 「法令・政策

-行政予告」)をご参照下さい。 

参考資料 

電子官報(https://gwanbo.go.kr/、告示日2025.03.28) 

 

[環境部公告第2025-218号]「生活化学製品及び殺生物剤の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

規則一部改正令(案)立法予告告示改正案 

改正理由 

「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改正（'24.2.6、施行'25.8.7）に伴い、有害化学物質

など定義規定の変更事項を反映、また、殺生物剤の変更承認申請などに提出すべき書類のうち、最初の

承認申請及び申告を処理しながら処理機関が既に保有している資料の提出を省略し、殺生物物質・製

品の情報公開項目に‘製造施設所在地’を追加するなど、現行制度を改善・補完するために改正します。 

主な内容 

1. 「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改正事項の反映（案第4条、第7条、第7条の2、第

24条、第26条、第28条の改正）「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改正（'24.2.6、

施行'25.8.7）に伴い、‘有害化学物質’の定義規定が削除されたことにより、既存適用範囲と同様

に連携条文を変更 

2. 変更承認申請など提出書類の簡素化（案第5条、第11条、第12条、第15条、第17条、第22

条、第23条、第31条及び別紙第3号、第14号、第15号、第18号の2、第19号、第25号、第35

号書式の改正) 1） 承認を受けた殺生物物質、殺生物製品及び安全確認対象生活化学製品

の変更承認申請又は変更申告時に最初の承認申請又は申告を処理しながら処理機関が既に保

有している資料の提出を免除 2） 但し、権利・義務承継に係る変更申告については現行を維持 

3. 情報公開項目の追加（案第28条改正） 殺生物剤の承認範囲を第3者が明確に確認できるよ

う、情報公開項目に製造施設の所在地を追加 

意見提出： 

本改正案についてご意見のある団体または個人は、2025年5月7日までに次の事項を記載した意見書を

環境部長官(化学製品管理課)に提出して下さい。 

- 立法予告事項に対する意見(賛成・反対該否とその理由) 

- お名前(機関・団体の場合は、機関・団体名と代表者名)、住所及び電話番号 

- 意見提出送付先 

ㆍ 電子メール: ggss1024@korea.kr 

ㆍ 一般郵便: (郵便番号30102) 化学製品管理課 

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Dai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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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Hannuri-daero, Sejong-si, Republic of Korea (TEL： 044-201-6807) 

その他 

改正案の全文及びその他詳細な内容は、環境部ホームページ(http://www.me.go.kr, 「法令・政策

-行政予告」)をご参照下さい。 

参考資料 

電子官報(https://gwanbo.go.kr/、告示日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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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内動向 - 支援事業・移行ガイドなど 
 

殺生物剤承認履行実務案内書の掲示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では、既存のお知らせ事項の中で殺生物剤承認履行のための案内文をまとめて

案内書として掲示します。 

主な内容 

本案内書内の項目別内容は、2024年までに公示した案内文の内容を取りまとめ、一部事項は内容を

より明確に修正したものです。また、既に公示した案内文は削除する予定です。 

本案内書は承認評価に必要な事項をできるだけ早くご案内するために掲載しました。今後、新たにご案

内する内容がある場合は再掲載する予定です。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old.keiti.re.kr/>資料室、掲示番号45、掲示日2025.0

3.07) 

 

殺生物剤の危害性評価システム(BRAMS v5.1)配布 

既存のBRAMS v5.0の有害性情報及び物理・化学的特性DBを更新し、BRAMS v5.1を配布います。 

主な内容 

1. 人体有害性情報:  

ㆍ 危害懸念物質(SoC)の人体有害性情報(慢性毒性)及び出典情報の更新(143種新規追加

及び既存100種の更新) 

2. 人体暴露安全基準情報:  

ㆍ 承認殺生物物質(70種)の暴露経路別無影響レベル(DNEL)を収録 

ㆍ 承認殺生物物質(70種)の許容暴露レベル(AEL)更新(公開された情報と相違する可能性あり) 

3. 物理・化学的特性情報:  

ㆍ 承認殺生物物質(60種)情報公開 物理・化学的特性値DB更新 

参考資料 

化学製品管理システム(https://chempold.keiti.re.kr/>お知らせ>殺生物剤、番号283、登録日

 2025.03.11) 

 

 

https://chempold.keiti.re.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4
https://chempold.keiti.re.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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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安全保健法(ISHA) 

法律の動向 - 改正・予告(案)など 
 

[雇用労働部公告第2025-162号]「新規化学物質の名称等公表」 

「産業安全保健法」 第108条第3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153条に従い、新規化学物質の名称、有害

性・危険性、年間製造・輸入量及び労働者の健康障害予防のための措置事項を次のように公告します。 

参考資料 

雇用労働部(https://www.moel.go.kr/> ニュース>お知らせ事項､番号: 7160、登録日: 202

5.03.27) 

※ 詳細な内容は本PDFの添付ファイル 02_MOEL_2025-162.pdf をご参考下さい。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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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内動向 - 支援事業・移行ガイドなど 
 

外国人労働者のための物質安全保健資料(MSDS)警告表示教育資料の配布 

安全保健公団では、外国人労働者が化学物質の有害性·危険性を十分に熟知し、化学製品を安全に

扱えるように物質安全保健資料(MSDS)の警告表示教育資料を17ヶ国語で製作し配布します。 

教育資料言語 

フィリッピン語(英語)、中国語、タイ語、インドネシア語、ミャンマー語、ネパール語、ベトナム語、モンゴル語、

カンボジア語、東ティモール語、ラオス語、バングラデシュ語、スリランカ語、ウズベキスタン語、キルギス語、パ

キスタン語、タザキスタン語 

*「産業安全保健法」第114条に基づき、物質安全保健資料対象物質を取り扱う事業主は、作業者に

MSDS教育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最初の作成日(2025.02.26)以降、内容を修正して配布(2025.03.27) 

参考資料 

物質安全保健資料システム(https://msds.kosha.or.kr/>資料室、登録日: 2025.03.27) 

 

 

https://msds.kosha.or.kr/msds/BB00200M01.do?bbsTySeCd=002&cmmnDetailCd=&ntt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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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他の法規 - 法律動向など 
 

化学物質管理法 

[環境部公告 第2025-197号]「有毒物質、制限物質、禁止物質及び許可物質の規定数量

に関する規定」一部改正告示(案)の行政予告 

改正理由 

「有毒物質の指定告示」改正(化学物質安全院告示第2025-2号、2025.1.24)で追加指定された

有毒物質(26種)に対し、化学事故予防管理計画書の提出対象を区分するために物質別規定数量を

規定しました。 

また、「制限物質·禁止物質の指定」改正(環境部告示第2024-253号、2024.12.5)により、制限物

質から禁止物質に変更された事項(1種、白石面)を告示に反映するために改正します。 

主な内容 

1. 新規指定された有毒物質(26種)の上位・下位規定数量設定(別表1) 

2. 制限物質から‘白石綿[Chrysotile]’削除(別表2) 

3. 禁止物質に‘白石綿[Chrysotile]’追加(別表3) 

4. 再検討期限を再設定 

意見提出 

本改正案に対してご意見のある機関・団体または個人は2025年4月11日までに環境部ホームページ 

(www.me.go.kr 、国民疎通→国民参加→電子公聴会)を通じて改正案をご確認後、次の事項を記

載した意見書を環境部長官(化学安全課長)に提出して下さい。 

- 予告内容に対する賛成または反対意見(反対の場合は、その理由も記載) 

- お名前(機関・団体の場合は、機関・団体名と代表者名)、住所及び電話番号 

- その他の参考事項など 

- 意見提出送付先 

ㆍ 電子メール: hongsyong@korea.kr  

ㆍ 一般郵便: (郵便番号30102) 環境部化学安全課 

499, Hannuri-daero, Sejong-si, Republic of Korea(FAX: 044-201-6830) 

その他 

その他詳細な事項は環境部ホームページ(www.me.go.kr、国民疎通→国民参加→電子公聴会 メ

ニュー)をご参考下さい。 

参考資料 

電子官報(https://gwanbo.go.kr/、告示日2025.03.20) 

 

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Daily.do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


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호, 


2025. 01.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7”을 삭제하고, 라목(금지물질)의 고유번호 


“06-4-27”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다. 제한물질


라. 금지물질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


험문구


06-5-7 삭제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


험문구


06-4-2


7


청석면 


[Crocidolite]


12001-


28-4


발암성(3.6)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1


1
GHS08 위험


H350


H372
- 2212


갈석면 [Amosite]
12172-


73-5


발암성(3.6)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1


1
GHS08 위험


H350


H372
- 2212


안소필라이트석면 


[Anthophylliteasbe


stos]


77536-


67-5


발암성(3.6)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1


1
GHS08 위험


H350


H372
- 2590


악티놀라이트석면 77536- 발암성(3.6) 1 GHS08 위험 H350 - 2590







비 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


험문구


[Actinoliteasbesto


s]
66-4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1 H372


트레몰라이트석면 


[Tremoliteasbesto


s]


77536-


68-6


발암성(3.6)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1


1
GHS08 위험


H350


H372
- 2590


백석면 


[Chrysotile]


12001


-29-5


발암성(3.6)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1


1
GHS08 위험


H350


H372
-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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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6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일련번호: 25-24-00, 25-25-00 (공표년도-접수년도-접수번호)


※ 유해성·위험성: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참고,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으며, 동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시 판단된 유해성·위험성 정보와 병행하여 작성토록 안내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조치사항


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5-24-187(환)


Residues (petroleum), 
steam-cracked light


(CAS No. 68513-69-9)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피부 자극성)


○ 발암성 구분1A
○ 생식세포변이원성 


구분1B
○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2
○ 인화성액체 구분4


1,000톤 
이상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193(환)


Sulfonic acids, 
alkane(C=13~18)


(CAS No. 91082-04-1)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225(환)


Lithium chloride 
phosphorotetrathioate 


sulfide


(CAS No. 1015037-41-8)


○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구분3


○ 급성 독성 구분2(흡입)
○ 심한눈손상성/눈자극성 


구분2
○ 급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226(환)


Lithium chloride oxide 
phosphorotetrathioate 


sulfide thiosilicate


(CAS No. 2784590-03-8)


○ 급성 독성 구분2(흡입)  
○ 심한눈손상성/눈자극성 


구분2(눈자극성)
○ 급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


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5-24-270


Diethyl 
2,3-bis(1-methylethyl)but


anedioate


(CAS No. 33367-55-4)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278


Alkenoic acid, 
alkyl(C=1～5)-, 


(dialkyl(C=1～5)alkyl(C=
2～6))carbomonocyclic 
ester, polymer with 


alkyl(C=1～5)carbopolycyclic 
alkyl(C=1～5)-alkenoate 


and 
tetrahydro-substituted


-heteromonocyclic 
alkyl(C=1～5)-alkenoate


○ 해당없음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279(환)


Prop-2-yn-1-yl 
1H-imidazole-1


-carboxylate


(CAS No. 83395-38-4)


○ 급성 독성 구분3(경구) 
○ 피부부식성/자극성 


구분1B
○ 심한눈손상성/자극성 


구분1
○ 피부과민성 구분1
○ 급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10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280(환)


((Heteropolycycle-yl)
carbopolycycle-yl)
-carbomonocycle
-heteromonocycle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281(환)


(Benzofuran-yl)
-carbomonocycle


-tercarbomonocycle
-ylheteropolycycle-amine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284(환)
2-Methylpiperazine


(CAS No. 109-07-9)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1C(피부 부식성)


○ 심한눈손상성/눈자극성 
구분1(심한눈손상성)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285(환)


2-Hydroxyethyl 
2-methyl-2-propenoate 
reaction products with 


phosphorus oxide


(CAS No. 1187441-10-6)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1(심한 눈 손상성)


○ 피부과민성 구분1B


1,0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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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5-24-287(환)
Heteropolycyclic
-bis(naphthalenyl


-carbomonocyclic)aniline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288(환)


Biphenyl-2-yl 
2,3-epoxypropyl ether


(CAS No. 7144-65-2)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구분2(피부자극성)
○ 피부과민성 구분1
○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2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290(환)


1,1,1,2,2,3,3,4,4,5,5,6,6
-Tridecafluoro-6


-iodohexane


(CAS No. 355-43-1)


○ 급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1,0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291(환)


1,34-Diamino-4,7,10,13,1
6,19,22,25,28,31-decaoxa


tetratriacontane
-2,33-diol


(CAS No. 부여되지 않음)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292(환)


1-(1,1-Dimethylethyl)-N,
N,N',N',N'',N''-hexaethyls


tannanetriamine


(CAS No. 103110-65-2)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물반응성물질 구분1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293(환)


α-Hydro-ω-hydroxy-poly
[oxy(methyl-1,2-ethanediyl)] 


ether with 2-ethyl-2
-(hydroxymethyl)-1,3
-propanediol (3:1), 


2-propenoate


(CAS No. 68890-85-7)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1,0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294(환)
~297(환), 


25-25-14(환)


Gallium indium zinc 
oxide


(CAS No. 151248-91-8)


○ 해당없음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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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5-24-298(환)


[(Alkyl(C=1~5)alkyl 
substituted)carbonyl]-oxo 
heteromonocyclic acetic 


acid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299(환)


1,5-Diethyl 
2,2-difluoropentanedioate


(CAS No. 428-97-7)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02(환)


1,2-Bis[2-hydroxy-3-
[(1-oxo-2-propen-1-yl)oxy]


propyl] 
1,2-cyclohexanedicarboxylate


(CAS No. 146091-81-8)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03(환)


1-Bromo-2,4,5
-trifluorobenzene


(CAS No. 327-52-6)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피부 자극성)


○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2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04(환)


Calcium neodymium 
tungsten oxide


(CAS No. 3043772-96-6)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06(환)


2,3,3,3-Tetrafluoro-2
-[1,1,2,3,3,3-hexafluoro-2
-(1,1,2,2,3,3,3-heptafluor
opropoxy)propoxy]-N


-[(trifluoromethyl)sulfonyl]
propanamide, 


ammonium salt (1:1)


(CAS No. 2156583-60-5)


○ 급성 독성 구분3(경구)
○ 급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07(환) Niobium tungsten oxide ○ 해당없음
10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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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5-24-311(환)


N1,N6-Bis
(diphenylmethylene)
hexane-1,6-diamine


(CAS No. 187220-27-5)


○ 해당없음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12(환)
Bicarbomonocyclic
-carbopolycyclic
-heteropolycycle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13(환) Carbopolycylic 
heteropolycycle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15(환)


N-{4'-tert-Butyl-[1,1'-bip
henyl]-2-yl}-N-(9,9-dimet
hyl-9H-fluoren-2-yl)-9,9'-
spirobi[fluoren]-7-amine


(CAS No. 부여되지 않음)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16(환)


Reaction mass of 
cerium dioxide and 
zirconium dioxide


(CAS No. 부여되지 않음)


○ 해당없음
1,00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19(환)


Siloxanes and silicones, 
di-Me, Bu group- and 
3-[(2-methyl-1-oxo-2


-propen-1-yl)oxy]propyl 
group-terminated 


polymers with 
2-hydroxyethyl 
methacrylate, 


iso-Bu methacrylate, 
Me methacrylate, 


polyethylene-polypropylene 
glycol diacrylate, 


polyethylene-polypropylene 
glycol monoacrylate 


and 
2-[[(2-[(3,3,4,4,5,5,6,6,7,7,
8,8,8-tridecafluorooctyl)o
xy][(3,3,4,4,5,5,6,6,7,7,8,8,
8-tridecafluorooctyl)oxy]
methyl]ethoxy]carbonyl]a
mino]ethyl methacrylate, 


tert-Bu 
2-ethylhexaneperoxoate-


initiated


(CAS No. 1888314-85-9)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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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5-24-320(환)


Fatty acids, 
vegetable-oil polymers 
with linseed-oil fatty 


acids, 
(substituted-alkoxy)alkan
ol, alkanetriol(C=3~6), 
heteropolycycledione, 


(substitutedalkyl(C=1~2))
alkanediol(C=3~6), 
carbomonocyclic 


carboxylic acid and 
styrene


○ 해당없음
1,0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21(환)


3-Dodecyl-1-methyl-1H-i
midazolium salt with 


imidodisulfuryl fluoride 
(1:1)


(CAS No. 1367695-47-3)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구분2(피부자극성)
○ 피부과민성 구분1
○ 급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22(환)


Sodium 
triacetoxyborohydride


(CAS No. 56553-60-7)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구분1C(피부부식성)
○ 심한눈손상성/눈자극성 


구분1(심한눈손상성)
○ 인화성고체 구분1
○ 물반응성물질및혼합물 


구분1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23(환)


Ethanethioic acid 
reaction products with 
3,3',3''-[1,2,3-propanetriy
ltris(oxy)]tris[1-propene], 


hydrolyzed


(CAS No. 2915670-33-4)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급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24(환)


Reaction mass of 
3-[(3-sulfanylpropanoyl)
oxy]-2,2-bis{[(3-sulfanylp
ropanoyl)oxy]methyl}propyl 


3-sulfanylpropanoate
(7575-23-7) and 


2-hydroxymethyl-2-(3- 
mercaptopropionyl)


oxymethyl-1,3-propanediyl 
bis(3-mercaptopropionate)


(7539-04-0) and 
2-{3-(3-mercaptopropionyl)
thiopropionyl}oxymethyl-2-(3- 


mercaptopropionyl)
oxymethyl-1,3-propanediyl 
bis(3-mercaptopropionate)


(1239988-06-7)


(CAS No. 부여되지 않음)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피부과민성 구분1
○ 급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1,0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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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5-24-325(환)


(Alkenyl(C=2~5))phenol 
polymer with 
ammonium 


halogenated, 
pentachlorophosphorane 


and phenol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26(환)
Propyl-1,3-cyclopentadiene


(CAS No. 27288-07-9)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피부 자극성)


○ 피부과민성 구분1
○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2
○ 인화성액체 구분2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28(환)


Vanadium ytterbium 
yttrium oxide


(CAS No. 2369019-49-6)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30(환)
Isosorbide dicaprylate


(CAS No. 64896-70-4)
○ 피부과민성 구분1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31(환)


2,3-Bis(acetyloxy)propyl 
3-octyl-2-oxiraneoctanoate


(CAS No. 1487263-87-5)


○ 해당없음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33(환)


4,4'-Methylenebis(2-ethyl
-6-methylaniline)


(CAS No. 19900-72-2)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2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34(환)


Fatty acids, 
vegetable-oil reaction 


products with 
diethylene glycol


(CAS No. 부여되지 않음)


○ 피부과민성 구분1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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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335(환)


Glycerides, vegetable-oil 
reaction products with 


diethylene glycol


(CAS No. 부여되지 않음)


○ 해당없음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36(환)


Fatty acids, 
vegetable-oil reaction 
products with glycerol


(CAS No. 부여되지 않음)


○ 해당없음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37(환)


Glycerides, vegetable-oil 
reaction products with 


glycerol


(CAS No. 부여되지 않음)


○ 해당없음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38(환)


Fatty acids, 
vegetable-oil polymer 


with alkanetriol(C=3~6), 
heteropolycycledione, 


carbomonocyclic 
carboxylic acid, 


furan-2,5-dione and 
styrene


○ 해당없음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39(환)


Substituted
-heteropolycycle 


reaction products with 
epichlorohydrin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42(환)


Tris[2-(2-methoxyethoxy)
ethyl] borate


(CAS No. 6378-62-7)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 생식독성 구분1B
○특정표적장기 독성 


(반복노출) 구분2


1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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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344(환)
Bicarbomonocyclic
-bicarbomonocyclic
-heteropolycycle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45(환)


α-[1,1'-Biphenyl]-2-yl-ω-
hydroxy-poly(oxy-1,2


-ethanediyl)


(CAS No. 32171-23-6)


○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2


1,0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47(환)


3,5,5-Trimethylhexanoic 
acid mixed hexaesters 
with dipentaerythritol 
and 2-ethylhexanoic 


acid


(CAS No. 205657-19-8)


○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4


1,0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49(환)


2-Propenoic acid ester 
with 


oxybis(alkylene)bis[(subst
ituted-alkyl)disubstituted


-alkane(C=1~6)] 
polymer with 


5-isocyanato-1-(isocyana
tomethyl)-1,3,3-trimethyl


cyclohexane


○ 해당없음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51(환)
([Tercarbomonocycle]-yl)
-(heteropolycycle-yl)phe
nanthrobenzofuran-amine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52(환)


2,4,6-Trimethyl-2,4,6-tris(
3,3,3-trifluoropropyl)


cyclotrisiloxane


(CAS No. 2374-14-3)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생식 독성 구분2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노출) 구분1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노출) 구분2
○ 급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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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5-24-353(환)


Reaction mass of 
dimethyl adipate and 
dimethyl glutarate and 


dimethyl succinate


(CAS No. 부여되지 않음)


○ 해당없음
1,0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4-354(환)


N,N’-Carbonyl-di
-(1,2,4-triazole)


(CAS No. 41864-22-6)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환)


[Tercarbomonocycle]-yl)-
alkyl(C=1~5)


-carbomonocycle
-carbopolycycle-amine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2(환)


2-[[(2-Ethylhexyl)oxy]
methyl]-oxirane polymer 


with 
α-hydro-ω-hydroxypoly


(oxy-1,2-ethanediyl)


(CAS No. 82780-16-3)


○ 해당없음
1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3(환)
1,1'-[Oxybis(4-nitrobenzene)]


(CAS No. 101-63-3)


○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1B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노출) 구분1


○ 급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1


○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2


1,000톤 
이상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6(환)


Isopropyl 
tris(dimethylamido)tin


(CAS No. 1913978-89-8)


○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구분3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7(환)


Silica gel, reaction 
products with 


chromium oxide (CrO3) 
and 


ethoxydiethylaluminum


(CAS No. 932384-12-8)


○ 발암성 구분1
○ 생식세포변이원성 


구분1
○ 인화성고체 구분1
○ 물반응성물질및혼합물 


구분1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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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5-25-8(환)
N,N-Bis(heteropolycycle) 
benzoheteromonocycle 
carbomonocyclic amine


○ 해당없음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0(환)


(2-Hydroxyethyl)
ammonium nitrate


(CAS No. 20748-72-5)


○ 해당없음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1(환)


1,1'-Methylenebis(4-isoc
yanatobenzene) and 


1,1'-methylenebis(4-isoc
yanatobenzene) 


homopolymer and their 
reaction products with 


[(methylethylene)bis(oxy)
] dipropanol and 


butane-1,3-diol and 
propane-1,2-diol


(CAS No. 부여되지 않음)


○ 급성독성 구분3(흡입)
○ 피부자극성 구분2
○ 눈자극성 구분2
○ 피부과민성 구분1
○ 호흡기과민성 구분1
○ 발암성 구분2
○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노출) 구분2
○ 특정표적장기독성 


(1회노출) 구분3


1,0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2(환)


Alkanedioic(C=1~6) acid 
polymer with 


alkyl-(hydroxyalkyl(C=1~
5))-alkanediol(C=1~4) 


compd. with 
(alkyl(C=1~5)substituted)


alkanol


○ 해당없음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3(환)


Thionyl chloride 
reaction products with 


tetrahydro-1,3,4,6-tetrakis
(2-hydroxyethyl)imidazo


[4,5-d]imidazole-2,5
(1H,3H)-dione and 


thiourea


(CAS No. 1852527-71-9)


○ 급성독성 구분4(경구) 
○ 피부과민성 구분1
○ 만성수생환경유해성 


구분3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5(환)


1,2-Bis(1,1,2,2-tetrafluoro
ethoxy)ethane


(CAS No. 358-39-4)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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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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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5-25-16(환)


5'-O-[Bis(4-methoxyphenyl)
phenylmethyl]-2'-deoxy-
N-(2-methyl-1-oxopropyl)


guanosine, 
3'-[2-cyanoethyl 


N,N-bis(1-methylethyl)
phosphoramidite]


(CAS No. 93183-15-4)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7(환)


5'-O-[Bis(4-methoxyphen
yl)phenylmethyl]


thymidine, 
3'-[2-cyanoethyl 


N,N-bis(1-methylethyl)
phosphoramidite]


(CAS No. 98796-51-1)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19(환)


4-(trans-4-Butylcyclohexyl)
phenyl 


(trans,trans)-4'-propyl
[1,1'-bicyclohexyl]-4


-carboxylate


(CAS No. 115978-59-1)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5-25-20(환)


(trans,trans)-4-(trans-4
-Pentylcyclohexyl)phenyl 
4'-propyl-[1,1'-bicyclohexyl]


-4-carboxylate


(CAS No. 131790-57-3)


○ 해당없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